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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구분 신규여부 예산구분 총예산액(백만원) 사업주체

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
1,590

국가 도 군 민간

○ ○ ○ ○

주관부서 복지증진과 팀명(전화번호) 장애인복지팀(041-670-2593)

 정책목표

 ❍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

 사업개요

 ❍ 기    간 : 2023. ~

 ❍ 지원근거 :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2조    

 ❍ 지원대상 :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

 ❍ 지원금액 : 장애인 1인당 연 10만원 

 ❍ 소요예산 : 530백만원 / 군비

               ※ 산출근거 : 연 10만원 × 5,300명 (2022. 6월 말 기준 등록 장애인)  

 ❍ 사업내용 : 

   ―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에게 문화바우처 지원 

   

 연차별 추진계획  

단위사업

임기중
임기후

2022 2023 2024 2025 2026

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

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

관련 조례 정비

바우처 사용처 협의

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 



 투자계획

 ❍ 재원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    분 계 기투자
임기중 투자계획

임기후
2022 2023 2024 2025 2026

계 1,590 0 0 0 530 530 530

국   비 0

도   비 0

군   비 1,590 530 530 530

민   자 0

기   타 0

 ❍ 사업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 계 기투자
임기중 투자계획 임기후

투  자2022 2023 2024 2025 2026

계 1,590 0 0 0 530 530 530

문화바우처 1,590 530 530 530

0

0

 ❍ 재원 조달방안 

   ― 군비를 활용한 사업 추진

 공약달성 확인지표  

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

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% 100 - 100 - - -

관련 조례 정비 % 100 - 100 - - -

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% - - 100 100 100 100

 중앙정부 협조 필요사항

 ❍ 보건복지부 :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  ※「사회보장기본법」제26조

 ❍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, 법정기한 내(4월 30일, 지방자치단체의 장의

    경우에는 6월 30일)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 요청 ※「사회보장기본법」시행령 제15조 


